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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수정 전 수정 후
국세기본법

29 위에서
7번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......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

체는......

47 위에서
12번째

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
액(①~⑦을 합한 금액)이 50억 원 이하
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
(①~⑧을 합한 금액)이 50억 원 이하인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법인세법

251 밑에서
3번째, 
7번째 

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
[손금불산입] 비지정기부금(기타사외
유출

<손금산입> 세무상 정상가격 초과분
(130%) △유보
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
[손금불산입] 비지정기부금(기타사외
유출

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
[손금불산입] 비일반기부금(기타사외유
출

<손금산입> 세무상 정상가격 초과분
(130%) △유보
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
[손금불산입] 비일반기부금(기타사외유
출

소득세법
297 위에서
5번째 사적연금 1,200만 원/선택 사적연금 1,500만 원/선택

306 밑에서
6번째

동일직종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
공제조합의 공제회 반환금 중 납입원
금 초과하는 금액

동일직종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공
제조합의 공제회 반환금 중 납입원금 
초과하는 금액(1991.1.1. 이후 가입분
부터 과세)

308 위에서
8번째

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주주에게 
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(1999.1.1. 
이후 가입분 부터 과세)

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주주에게 배
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(1999.1.1. 이
후 가입분 부터 과세)

320위에서
4번째 ④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④ 농·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

346 밑에서
5번째

 과세되는 금액이 연 1,200만 원 이
하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
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 과세되는 금액이 연 1,500만 원 이하
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
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347 밑에서
5번째

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
(23.1.1. 이후 시행)

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(25.1.1. 
이후 시행)

366 위에서
8번째

① 총급여액의 25% 초과하여 사용한 
금액에 상기 공제비율 곱한 금액을 
300만원(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연
간 25만원)한도에 공제

① 총급여액의 25% 초과하여 사용한 
금액에 상기 공제비율 곱한 금액을 
300만원(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연간 
250만원)한도에 공제

368 밑에서
5번째

② (40,000,000 － 25,550,000) ×기
본세율＋ 25,000,000 × 14%＝ 
4,407,500

② (40,000,000 － 25,500,000) ×기
본세율＋ 25,000,000 × 14%＝ 
4,415,000

369 위에서 8세 이상：자녀세액공제(15만 원 또 8세 이상：자녀세액공제(15만 원 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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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번째 는 30만 원) 30만 원)
397 위에서
3번째 붙임 1참조

부가가치세법
448 밑에서
11번째 면세사업의 전용 면세 및 비과세 사업의 전용

490 밑에서
1번째, 
5번째

∙ MAX[건물의 연면적, 주택정착면적
× 5(또는 10)]

∙ MAX[주택의 연면적, 주택정착면적
× 5(또는 10)]

∙ MAX[건물의 연면적, 건물정착면적× 
5(또는 10)]

∙ MAX[주택의 연면적, 건물정착면적× 
(주택연면적/건물연면적)×5(또는 10)]

521 
문제7번 ④ 6개월    5만 원 ④ 1년      5만 원

536 문제
3번

결제금액에 1%를 곱한 금액(2023년 
12월 31일까지는 %를 곱한 금액)

결제금액에 1%를 곱한 금액(2026년 
12월 31일까지는    %를 곱한 금액)

543 밑에서
8번째

결제금액×1%(2023년 12월 31
일까지는 1.3%)

결제금액×1%(2026년 12월 31
일까지는 1.3%)

1.  이표로 수정함
2018.4.1. 이후 2020.4.1. ~

2023.12.31 2024.1.1. ~ 
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

유가증권 시장 1% 이상 15억원 이상 1% 
이상

10억원
이상

1% 이상
50 이상코스닥 시장 2% 이상 15억원 이상 2% 

이상 2% 이상

코넥스 시장 4% 이상 10억원 이상 4% 
이상 4% 이상

비상장 4% 이상 15억원 이상 4% 
이상 4% 이상 10억원 이상

최대주주의 경우 4촌 이내 혈족, 3촌 이내 인척,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. 
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 가지고 판단한다. 


